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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인터넷의 발전으로 저작물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용 방법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
할 수도 있고, 특정 국가에서는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
다. 

 이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인터넷상의 저작물 접근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지
역 차단(Geo-blocking)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역 차단이 설정된 경우에도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를 우회하여 해당 
저작물에 접근, 이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특정 국가에 지역 차단이 설정되었더라도,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VPN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공중’
에게도 저작물에 대한 ‘전송’1)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
는 전송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네덜란드 대법원은 위 경우와 유사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공중전달권’을 규정하고 

1) 아래 각주 2)에서 설명하는 저작권 지침에서는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으로 규정하고 있고, 흔히 ‘공중전
달권’으로 번역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권’과 유사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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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 
EU 지침」2)(이하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의미와 올바른 해석 방안을 EU 최고법원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EU’)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지역 차단에도 불구하고 차단된 국가의 사람들이 VPN 등의 서비스
를 이용하여 저작물이 게재된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지역 차단의 대상이 된 
국가에서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에 대한 전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
다.

2. 사실관계 및 진행 경과

 안네 프랑크 재단(Anne Frank Fonds, 이하 ‘원고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인 ‘안네의 일기’를 작성한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에 의해 설립된 재단으로, 
오토 프랑크의 유언에 따라 안네 프랑크의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의 수익자가 되었
다.

 한편 피고 측3)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여, 2021년 9월 말 
그 연구 결과와 원본 문서를 웹사이트(http://www.annefrankmanuscripten.org, 이하 
‘본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였다.

 그런데 원고 재단은 안네 프랑크가 작성한 원고 다수에 대해서 네덜란드에서는 2037년
까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반면 벨기에, 독일 등 다수의 다른 국가(이하 ‘공공영역 
국가’)에서는 2016년에 저작권이 소멸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 측은 네덜란드에서는 본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지역 차단 조치
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본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본건 웹사이트
는 귀하의 국가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네 프랑크 원고에 대한 학술적 온라인판은 저
작권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반면 공
공영역 국가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자로 하여금 자신이 공공영역 국가 중 하나로부
터 본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것이 거짓인 경우 저작권 침해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선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4)

2)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3) 피고 측은 ANNE FRANK FOUNDATION(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남겨진 이상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
단), 네덜란드 왕립 예술 과학 아카데미(KNAW), 위 FOUNDATION의 직원과 KNAW 산하 역사 연구소(Huygens ING)의 
이사가 설립한 협회이다. 

4) 녹색 버튼과 적색 버튼이 있으며, 녹색 버튼에는 “예, 저는 위 공공영역 국가 중 한 국가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 적색 버튼에는 “아니오, 저는 다른 국가에서 웹사이트에 접속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3

 그러자 2021년 11월, 원고 재단은 피고 측을 상대로 본건 웹사이트에 안네 프랑크 원
고를 게재한 것은 허락 없이 네덜란드에서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로서 원고 재단
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본건 웹사이트에서 안네 프랑크 원고 게시를 중단할 것, 
안네 프랑크 원고의 모든 사본을 폐기할 것 및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 측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원고 재단은 피고 측을 상대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에 안네 프랑크 원고를 디지털 스캔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구
하는 예비적 구제 절차(preliminary relief proceedings)를 신청하였다.

3. 하급심 법원의 판단

 위 예비적 구제 절차에서 법원은, 피고 측이 네덜란드에서 본건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
을 차단하거나 최소한 접근을 충분히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
치를 취하였다고 보았고, 피고 측이 네덜란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저작권 지침 제3조의 
‘공중에 대한 전달’5))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재단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예비적 구제 절차의 1심 법원은, 설령 이것이 본안에서 다르게 판단된다 하더라도, 
안네 프랑크 원고를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원고 재단의 신청을 인용한
다면, 이는 공공영역 국가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학술적 연구 결과에 합법적으로 접
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덧
붙였다. 

 원고 재단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안네 프랑크 원고를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 자체
의 중단을 구하였던 1심에서의 신청 취지와 달리, VPN, 프록시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차단을 우회하여 네덜란드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안네 프랑크 원고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의 중단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암스테르담 고등법원)은, 지역 차단이 우회될 수 있다는 점은 인
정되지만, 이러한 결론이 저작물 접근이 차단된 지역의 ‘공중’에게 전달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의도적으로 비효과적인 지역 차단이 적용된 경우에만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지역 차단 외에도 본건 웹사이트 접속자 또는 
사용자가 완료해야 하는 선언문 등의 장애물이 추가되어 있고, 지역 차단 우회에 사용되

5) 저작권 지침 제3조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1.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제

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
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Member States shall provide author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clud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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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RL을 차단하는 자가 학습시스템도 채용되어 있으며, 지역 차단에 관한 최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Cloudflare의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을 들어, 피고 측이 설정한 지역 차단이 충분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4. 네덜란드 대법원의 CJEU에 대한 해석 요청
 
원고 재단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본건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수신자, 나아가 네덜란드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수신자 및 사람들이 각각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공중에 대한 전달’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는 대중이 그러한 
접근을 위한 도구(VPN 등)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

◎ 웹사이트를 통한 ‘공중전달’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달하는 주체의 (주관적인) 의지와 해
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해 해당 주체가 취한 조치에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특히)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공중의 
범위와 해당 주체가 공중에 대한 전달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정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고 재단의 주장에 대하여 네덜란드 대법원은, (i)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공중에 대한 전달’을 위해 그 전달이 직접 공중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우회로를 통한 것이더라도 저작물이 공표된 웹사이트의 접근 가능성만으로 충분한지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ii) 후자의 경우, 이러한 우회로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전달’이 
웹사이트의 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또는 피고 측의 주장대로 중개 (VPN)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
의 올바른 해석에 대해 CJEU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해석을 요청하였다.

①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은, 인터넷상의 저작물 공개가 특정 국가의 ‘공중에 대한 
전달’로 인정되려면, 그 공개가 해당 국가의 공중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어
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가?

② 최첨단 지역 차단으로 인해, VP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하여 해당 차단 
조치를 우회해야만 저작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
의 공중에 대한 전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차단된 국가의 공중이 해당 서비스
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정도가 이와 관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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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역 차단을 우회할 수단이 있는 경우 
지역 차단 대상 지역에서 ‘공중전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접근 제한 등 추가적인 보
호 조치의 정도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CJEU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현
재 스트리밍 사업자 등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저작권 보호 조치로서 지역 차단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 대한 CJEU의 결론은 장래 위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에 광범
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네덜란드 대법원은, 누군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알면서 보호되는 저작물
에 대한 주어진 공중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경우, 특히 그러한 개입이 없었
더라면 공중이 원칙적으로 배포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었을 때, 그 사람은 전달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물에 접근한 경우 전달의 주체는 
저작물의 게시자인지 VPN 등의 서비스 제공자인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던졌다. VPN 사
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지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위 네덜란
드 대법원의 질의로 인하여 CJEU는 VPN 사업자 등이 공중전달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떠
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역 차단을 우회할 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공중
전달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면, 사실상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결
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간의 이익의 
균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공익과 저작권자의 권리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CJEU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저작물이 유통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차단이나 VPN 등의 서비스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에 관한 CJEU의 판단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이 질문에 답할 때 지역 차단 외에 차단된 국가의 공중이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하
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여부가 답변에 차이
를 만드는가?

③ 만약 차단 조치가 설정된 국가임에도 해당 차단 조치가 우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만으로도,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에 대한 전달’로 인정
된다면, 그 전달은 해당 VPN 또는 유사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인터넷에 저작물을 게시한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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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로서 지역 차단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누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지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CJEU의 판단은 장래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판단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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